
불법사요에 대하여 수용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.

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, 기존에 

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.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

것에 해당되므로, 역으로 그 형성에 포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. 그러

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 '불법적인 사용의 경우에 인정되는 수용청구권'이란 재산권은 존재하

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조항이 그러한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. 다만, 입법자는 재산권의 형성에 

있어서도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바, 이 사건 조항이 '적법한 공용사용'의 경우에 한정하여 

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결과로서 입법목

적을 달성하지 위한 합리적 수단이며,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

어 반드시 수용청구권을 부여할 필요은 없으므로,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입

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. (헌법재판소 2005.07.21. 2004헌바57 결정)


